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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
주 의 요 구

제 목 병·의원 등 사용중단 반품 마약류 승인내역 보고 소홀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법률에서 정한

경우 외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(이하 “마약류”라 한다)를 양도할 수 없

도록 하고 있으며, 마약류취급자208)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

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

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.

또한,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시행

일: 2012. 6. 27)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소매업자(약국)209) 또는

마약류취급의료업자(병·의원)210)가 마약류를 마약류도매업자211)에게 반품하려는

경우 그 승인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, 시·도지사는 마약류 반품 승인을

한 경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212)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강원도는 2013. 1.부터 2015. 12.까지 마약류 소매업자 또는 마약류

208)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마약류 취급 권한을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
209)「약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
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

210)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또는 「수의사법」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
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
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

211) 마약류소매업자, 마약류취급의료업자,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
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

212) 식약처는 ‘시·도지사는 마약류 반품 승인 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익월 이내에 보고’ 토록 통보(식약청 ○○○
관리과(현 ○○○○과)-00000, 2012. 0. 00. 및 식약처 ○○○○-0000, 2016. 0. 0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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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을 신청하여 승인한 총 101건에 대해서 그

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기종료 후 익월 이내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.

그런데도 강원도 ○○○○과에서는 반품 승인한 마약류 총 101건 중 36건에

대해서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, 65건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앞으로 마약류 반품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매 반기 종료

후 익월 이내에 보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
